
지대 계층)을 파악하여 포괄적인 제도적 지원체계를 강구해야 하고, IMF 경제위

기 이후 긴박한 정책수립과정에서불가피했던제도간의 중복과 충돌의 문제를 해

소하기위한제도간의체계적관계재정립이요구되고있다.

저소득층 대상의료사업 또한정책과 현실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제

도상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주민등록말소자, 실질적으로부양을 받지 못함으로써 의

료기관 이용을 못하고 있는 자 등 의료사각지대가존재하고 있다. 둘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수급권자가그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됨으로써 의료욕구가긴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중 희귀난치성이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의 의료이용

이 제약받고 있다. 연중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

자의 경우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제때받지 못하거

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에

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2002년 4인 기준 최저생계

비 99만원 중 의료비는 4만 7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액

수는2002년 기준45만 5천원으로 4인 가구기준약 40만 8천원이추가지급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간 소득의 역전 가능성이 있다.

즉,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6개월 이상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은 소득 공제되

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세대의 의료비 지출은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가져와 소득

의 역전 가능성이 있다. 넷째, 건강보험체납에 의해 의료사각지대가발생하고 있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의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실태조사 분석결

과에 의하면 4개월이상 체납세대의 경우 96.8%가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는 있지

만 소득이 없어자식, 친지등이대신납부하거나체납하고있는실정이고, 13개월

이상 체납세대의 46.7%가 1년에 한 번도요양기관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

강보험 가입자의 연평균 수진율이 약 13회임을 감안할 때 체납에 의해 의료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비수급 빈곤층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소득인정액이 빈곤선을 넘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 실

제적부양을 받지못하는계층) 또는잠재적빈곤층(현재는최저생계비이상의소

득이 있으나 의료비 등의지출로 가처분 소득은 최저생계비이하의 계층)에 대한

규모, 실태, 의료빈곤여부를심층적으로분석하여이들에 대한포괄적의료보장을

실현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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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는 의료급여제도를통하여 최

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에게 기초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국가의

예산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

로 절대적인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1997년 경제위

기 이후소득격차가확대되고실업자가증가하면서실업

과 빈곤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단순실

업에서 구조적 장기실업으로 실업의 성격이 변화하였고

빈곤도 실직빈곤에서 취업빈곤(Working Poor)으로 빈

곤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즉, 우리나라 저소득층에 대한

현실을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실직계

층 및 빈곤계층의변화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을 이 현실에 맞게 재구성해야 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사각

2 0 보건복지포럼 (2004. 12.)

저소득취약계층의의료사각지대해소를위하여1 )

- 자격을중심으로-
Rebuilding of Hea lth Sa fety Net for Vu l n e rable Low Income Gro u ps

辛 泳 錫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본 고는 신영석 외(2004. 9), 『차상위 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

조사 및 의료급여 확대방안』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자료를 토

대로 논의함.



망률에서도 소득과 건강이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4)의 연구결

과에서도 생활보호대상가구나복지서비스 수급가구에비하여 차상위계층에서장

애나 병이없이 건강이 양호한 대상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더 높은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최저생계비이상의계층에서도차상위 계층과소득120% 이상의계층

을 비교하면소득이낮을수록유병률이높아진료기관을방문하는횟수도많고투

약일수도상대적으로더 많은것으로나타났다. 

2) 소득계층별 노인의료비 현황

최저생계비(Poverty line) 100% 이하 노인의 1인당 평균 진료비 또한 133만

원으로 차상위계층및 최저생계비 120% 이상의 계층에 비해 31% 및 1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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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본 고는저소득층의의료사각지대해소에 초점을 맞추어저소득층의의

료욕구실태및 의료급여제도의수급자격관련문제점을분석하고이에대한대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비수급빈곤층 또는 잠재적 빈곤층의 최소한 의료욕

구를국가가보장할수 있도록의료사회안전망을재정비하고자한다.

2. 저소득취약계층의의료빈곤현황및 실태

아래에서는신영석 외『차상위계층의료수요등 실태조사및 의료급여확대방

안』에서 2004년에 실시한 1차 조사(약 18,000가구-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이용

한 서면조사)와2차 조사(1,415가구-면접조사)의조사결과를토대로저소득취약

계층의 의료관련실태를 분석하고자한다. 집단별분석의 편의를 위하여자격종류

별(건강보험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한 가구에 여러 자격이 있

는 혼합가구), 소득수준별(최저생계비기준 100% 이하, 100% 이상 120% 이하,

120% 이상)로 구분하여 진료비, 공단부담금, 내원일수, 투약일수등 기본적인 의

료관련지표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일반가구의 의료비 현황

2차 조사에서 판정된 소득기준을 토대로 건강보험공단의진료내역을 살펴보면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Poverty line) 100% 이하 가구의 평균 진료비가

197만원으로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100% 이상 120% 이하-이하에서는 차상위

계층으로 사용) 및 최저생계비 120% 이상의 계층에 비해 50% 및 84% 이상 높

게 나타났다. 내원일수및 진료일수도 전체평균에 비해 각각 31% 및 33% 높다.

이는소득수준과유병률과의상관관계를나타내는것으로보인다.

외국의 경험도 이와 유사하여 영국2)의 사회계층에 따른 표준사망비의 연도별

추이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미국3) 백인에서의 소득수준별 연령보정 사

2 2 보건복지포럼 (2004. 12.)

2) Black D., Morris J. N, Smith C.(1982), Inequalities in Health Care: The Black

Report. Penguin.

3) Smith G. D., Wentworth D., Neaton J. D., Stamler R., Stamler J.(1996),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mortality risk among men screened for the Multiple

3) Risk Factor Intervention Trial: Whitemen”, Am J Public Health.

4) 박능후(2000. 2.), 「빈곤의 원인과 대책」,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1. 가구의의료비현황

(단위: 천원, 일)

최저생계비

기준소득구분

100 이하

100~120

120 이상

전체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내원일수

진료일수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내원일수

진료일수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내원일수

진료일수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내원일수

진료일수

2,558

1,923

104.93

373.90

1,194

840

79.90

261.52

1,070

764

59.54

185.07

1,169

840

63.27

200.21

1,078

789

55.36

222.66

1,166

867

59.41

225.59

778

564

44.82

163.03

881

642

48.51

182.20

2,302

2,164

104.33

341.43

1,455

1,251

82.40

212.60

2,263

2,119

71.08

288.95

2,263

2,122

95.15

323.72

3,476

2,649

84.90

279.29

2,113

1,539

103.00

379.67

1,266

899

74.02

260.24

1,491

1,076

76.06

266.38

1,977

1,664

84.51

295.85

1,319

974

73.00

255.68

1,077

790

58.99

199.49

1,266

971

64.75

221.40

보험종류

직장 지역 의료급여 혼합
전 체

주: 보험자격에서혼합은 동일가구에직장, 지역, 의료급여등 2개 이상의 자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석한다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단의 장애 수준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차상위 계층은 빈곤계층과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는 것에주목할필요가있겠다.

4) 만성질환자의소득계층별 현황

2차 조사 완료 1,415가구 중 60.4%인 855가구에서 만성질환자가 존재하였고,

이들가구중에서만성질환을앓고있는가구원의비율은 64.8%로 조사되었다. 즉,

전체 조사대상자개인단위에서살펴보면 총조사대상자의 35.6%가 만성질환을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보유 여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상당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생계비이하의 계층과 차상위 계층의 만성질환 보

유율은 약 51%로 거의비슷하나 120% 이상의계층은 약 31%로나타났다. 보험

자격으로 구분하여살펴보아도의료급여 대상자의만성질환 보유율이 압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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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는데, 노인의경우 차상위 계층보다 120% 이상 계층의 1인당 진료비

가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 노인의 차상위 계층은 의료급여대상자가아니면서 상

대적으로그 위 계층보다소득은 열악하여진료가 필요함에도불구하고내원일수

및 투약일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노령층의 의료사각지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해석할수 있겠다.

3) 장애인 가구의 의료비 현황

장애인 1인당 의료비를 소득 수준별로 구분해 보면최저생계비 100% 이하 계

층의 진료비가 가장 높아 2 8 9만 5천원에 이르고, 차상위계층이 2 3 6만 9천원,

120% 이상 계층이 125만 1천원으로 나타났다. 빈곤층과차상위 계층은 크게 차

이가 나지 않으나 120% 이상 계층은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 위에서

보여지는진료비는 장애등급을고려하지않고 장애인 전체 평균을 보여주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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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인당노인의료비현황

(단위: 천원, 일)

최저생계비

기준소득구분

100 이하

100~120

120 이상

전체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내원일수

진료일수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내원일수

진료일수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내원일수

진료일수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내원일수

진료일수

1,859

1,431

68.71

305.07

772

566

39.36

196.27

1,288

975

50.68

230.17

1,312

995

52.01

237.21

936

707

51.29

228.93

1,199

924

52.09

177.09

853

649

42.84

209.51

928

705

47.04

212.10

1656

1625

84.31

287.20

320

320

18.50

110.00

2,846

2,757

62.10

273.25

1,886

1,843

78.05

280.32

633

459

45.44

213.22

945

706

56.50

353.00

926

680

49.43

246.98

883

648

49.07

245.45

1,335

1,182

67.76

261.85

1,011

773

46.73

188.68

1,182

945

48.43

229.77

1,223

1,016

55.36

237.85

보험종류

직장 지역 의료급여 혼합
전 체

표3. 1인당장애인의료비현황

(단위: 천원, 일)

최저생계비

기준소득구분

100 이하

100~120

120 이상

전체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내원일수

진료일수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내원일수

진료일수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내원일수

진료일수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내원일수

진료일수

9,288

7,379

144.75

473.50

780

564

108.00

140.00

1,389

982

36.37

188.53

2,680

2,031

57.42

234.00

2,037

1,447

55.56

359.00

4,418

3,469

73.67

178.00

786

588

27.15

84.45

1,478

1,099

39.50

170.44

2,411

2,257

71.94

282.13

-

-

-

-

2,878

2,859

35.25

195.00

2,541

2,425

61.70

257.81

30

23

2.00

2.00

89

54

7.00

13.50

757

554

25.88

134.73

686

501

23.76

121.79

2,895

2,500

73.58

308.29

2,369

1,846

57.17

116.83

1,251

1,028

30.26

144.34

1,881

1,584

46.75

200.69

보험종류

직장 지역 의료급여 혼합
전 체

주: (-)는해당자 없음.



으로더 낮은계층에분포되어있음을알 수 있다.

6) 복지욕구

복수응답을허용한복지욕구조사에서소득수준에따라필요서비스가상당히 다

르게나타났다. 최저생계비이하의 빈곤층에서는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욕구가월

등하였고, 차상위계층은 의료욕구와생계비 지원외에주거서비스에대한욕구도

강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생계비 120%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생계보

다 주거에 대한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모든계층에서의료비

지원및 생계비지원이다른복지욕구에비해우선하는것으로나타났다.

7) 의료비 지불 주체

의료비 지불 주체와 관련하여 복수응답 포함 총 응답수는 조사 대상 가구수보

다 많은 1,561개이다. 의료비는전체적으로 약 89.8%가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가부담을 포함하여 의료기관에서의 무상진료와 사회단체 및 복지기관

부담을 합하면 약 97.2%로나타났다. 즉,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선정기

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를 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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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것을볼 수 있다. 이는특성에 따른 비용(의료비)이공제되기때문에 소득은

최저생계비이상이어도 의료비 공제후 가처분 소득은 빈곤선 아래에 있어상당수

의 만성질환보유자들이의료급여수급자로선정되지않았나판단된다. 그러나아

직도 많은 만성질환보유자들이 건강보험 자격(특히지역)을 유지하고있어의료

사각지대에놓일수 있는개연성을보이고 있다. 낮은소득때문에질환자가발생

하는 것인지, 질환 때문에 소득활동을 제약받아 소득이 낮은 것인지 인과관계가

분명치않으나소득수준과질환보유여부는거의직접적인관련이있는것으로보

이고, 특히차상위 계층은건강상태가빈곤층(최저생계비이하계층)과 유사한 것

으로나타나고있다.

5)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소득계층별 현황

조사완료 1,415가구중 희귀질환자가있는가구는 6.1%인 87가구로서, 이들가

구에서 희귀질환자의비율은 39.3%로 나타났다. 따라서전체적으로조사대상자의

약 2.3%가 희귀난치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생계비이하

가구및 차상위 가구는약 4.3%의 희귀질환율을보이고 있는데 반해120% 이상

계층은 1.8%로써 소득 수준과 희귀질환보유율 또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격별로살펴볼때 직장과혼합계층은상대적으로소득이 높은 120% 이

상 계층에 질환보유자들이많은반면 지역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소득이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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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격종별·소득계층별만성질환자분포

(단위: %, 명)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구분

100 이하

100~120

120 이상

전체

9 . 6

( 4 4 )

6 . 1

( 2 8 )

8 4 . 3

( 3 8 6 )

1 0 0 . 0

( 4 5 8 )

4 . 1

( 4 4 )

4 . 2

( 4 5 )

9 1 . 7

( 9 8 9 )

1 0 0 . 0

( 1 0 7 8 )

2 8 . 0

( 1 1 8 )

1 3 . 1

( 5 5 )

5 8 . 9

( 2 4 8 )

1 0 0 . 0

( 4 2 1 )

1 5 . 7

( 9 7 )

6 . 8

( 4 2 )

7 7 . 5

( 4 7 9 )

1 0 0 . 0

( 6 1 8 )

6 8 . 9

( 1 4 2 )

4 . 9

( 1 0 )

2 6 . 2

( 5 4 )

1 0 0 . 0

( 2 0 6 )

6 8 . 7

( 1 0 3 )

2 . 0

( 3 )

2 9 . 3

( 4 4 )

1 0 0 . 0

( 1 5 0 )

7 . 2

( 1 9 )

3 . 8

( 1 0 )

8 9 . 0

( 2 3 5 )

1 0 0 . 0

( 2 6 4 )

9 . 2

( 5 5 )

1 . 5

( 9 )

8 9 . 3

( 5 3 5 )

1 0 0 . 0

( 5 9 9 )

5 1 . 9

( 3 2 3 )

5 1 . 0

( 1 0 3 )

3 1 . 1

( 9 2 3 )

3 5 . 6

( 1 3 4 9 )

4 8 . 1

( 2 9 9 )

4 9 . 0

( 9 9 )

6 8 . 9

( 2 0 4 7 )

6 4 . 4

( 2 4 4 5 )

보험종류

직장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지역 의료급여 혼합
계

표5. 자격종별·차상위계층별희귀질환자분포

(단위: %, 일)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구분

100 이하

100~120

120 이상

전체

4 . 3

( 1 )

1 3 . 0

( 3 )

8 2 . 6

( 1 9 )

1 0 0 . 0

( 2 3 )

5 . 8

( 8 7 )

4 . 6

( 7 0 )

8 9 . 6

( 1 3 5 6 )

1 0 0 . 0

( 1 5 1 3 )

4 0 . 0

( 1 2 )

1 6 . 7

( 5 )

4 3 . 3

( 1 3 )

1 0 0 . 0

( 3 0 )

2 0 . 1

( 2 0 3 )

9 . 1

( 9 2 )

7 0 . 8

( 7 1 4 )

1 0 0 . 0

( 1 0 0 9 )

6 1 . 9

( 1 3 )

-

3 8 . 1

( 8 )

1 0 0 . 0

( 2 1 )

6 9 . 3

( 2 3 2 )

3 . 9

( 1 3 )

2 6 . 9

( 9 0 )

1 0 0 . 0

( 3 3 5 )

6 . 7

( 1 )

6 . 7

( 1 )

8 6 . 7

( 1 3 )

1 0 0 . 0

( 1 5 )

8 . 6

( 7 3 )

2 . 1

( 1 8 )

8 9 . 3

( 7 5 7 )

1 0 0 . 0

( 8 4 8 )

4 . 3

( 2 7 )

4 . 5

( 9 )

1 . 8

( 5 3 )

2 . 3

( 8 9 )

9 5 . 7

( 5 9 5 )

9 5 . 5

( 1 9 3 )

9 8 . 2

( 2 9 1 7 )

9 7 . 7

( 3 7 0 5 )

보험종류

직장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지역 의료급여 혼합
계

주: (-)는해당자 없음.



부담은 거의비슷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최저생계비100% 이하 계층의대부분

이 의료급여 대상자여서 본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다만, 차상위계층과 그 이상의 계층간 의료비에 대한 부담정도가 상당

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고, 차상위계층은 윗 계층보다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과양태가비슷함을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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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의료부분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절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의 경우 본인, 의료기관, 사회단체나복지시설에서 해결하고 기타 부모, 자녀, 형

제·자매등 부양의무자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으로부터의료비 지원은 거의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급여수급자 선정시 또는 확대시 다시한 번 검토해야하는

부분이다.

8)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 부담 정도

의료비용이가계에 매우부담이된다는 응답과 조금부담이 된다는응답을 합한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은 약 59%, 차상위 계층은 약 61%, 120% 이상 계

층은 47%로 나타나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과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에 대한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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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복지욕구조사결과

(단위: %, 일)

서비스

분류

가정생활

향상도움

신체적

건강도움

경제적

도움

주거

서비스

취업

서비스

서비스

청소·세탁

가정봉사(간병)

식사지원(밑반찬등)

방문보건, 가정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의료비지원

후원물품지원

(쌀, 옷, 생활용품등)

생계비지원

집수리

이사지원

주거비지원

임대주택입주

직업훈련, 취업준비

직장소개

부업알선

5.6(  15)

3.7(  10)

22.5(  60)

8.2(  22)

3.0(    8)

3.0(    8)

52.4(140)

32.6(  87)

58.0(155)

9.7(  26)

4.5(  12)

20.9(  56)

27.7(  74)

7.1(  19)

10.1(  27)

6.0(  16)

2.7(  2)

4.0(  3)

1.3(  1)

8.1(  6)

1.3(  1)

2.7(  2)

48.6(36)

13.5(10)

45.9(34)

9.4(  7)

2.7(  2)

20.3(15)

37.8(28)

14.9(11)

18.9(14)

17.6(13)

3.3(  35)

3.5(  38)

5.3(  57)

3.7(  40)

1.0(  11)

0.8(    9)

32.3(347)

7.5(  81)

21.6(232)

9.3(100)

6.0(  65)

15.4(165)

25.7(276)

13.6(146)

16.6(178)

11.6(125)

100 이하

( N =267)

희망

100~120

( N =74)

희망

120 이상

( N =1074)

희망

표 7. 의료비지불주체현황

(단위: %, 명)

구 분

자가부담

부모부담

자녀부담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및 이웃

의료기관에서무상진료

기타

사회단체 및복지기관

무응답

계

주: (-)는해당자 없음.

100 (323) 100 (99) 100 (1139) 100 (1561)

소득수준

100 이하

72.4

1.2

0.3

6.2

0.6

19.2

(234)

-

(    4)

-

-

(    1)

(  20)

(    2)

(  62)

-

87.9

4.0

1.0

4.0

2.0

1.0

(87)

-

(  4)

-

(  1)

-

(  4)

-

(  2)

(  1)

94.9

0 .5

1.6

0 .6

1.1

0.1

(1081)

(      6)

(    18)

-

-

-

(    14)

(      7)

(    12)

(      1)

89.8

0 .4

1.7

0 .1

0 .1

2.4

0 .6

4.9

0.1

(1402)

(      6)

(    26)

-

(      1)

(      1)

(    38)

(      9)

(    76)

(      2)

100~120 120 이상
전 체

표 8. 의료비용에대한가계부담정도

(단위: %, 명)

구 분

전혀부담없음

조금부담

매우부담

의료비없음

모름

계

주: (-)는해당자 없음.

100.0 (553) 100.0 (182) 100.0 (2627) 100.0 (3362)

26.4

31.1

27.8

14.6

(146)

(172)

(154)

(  81)

-

31.9

39.0

22.0

7.1

(  58)

(  71)

(  40)

(  13)

-

45.1

31.4

15.4

7.8

0.3

(1185)

(  826)

(  404)

(  204)

(      8)

41.3

31.8

17.8

8.9

0.2

(1389)

(1069)

(  598)

(  298)

(      8)

소득수준

100 이하 100~120 120 이상
전 체



제로부양을 하는지 여부로 구분된다. 수급자가되기위한 필요조건은부양의무자

범위이내의자가없거나, 있더라도부양능력이없거나, 부양능력이있을지라도실

제로부양을하지않을경우이다. 

(3) 의료급여특례

■ 의료급여특례(1)

소득인정액에서6개월 이상지속적으로지출되는의료비를공제하면수급자 선

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

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를 가구원 전체에 대하여 1종(또는) 2종을급여하는

특례이다.

■ 의료급여특례(2)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중에서 소득평가액이최저생계비이하이고재산가액이7천

만원 이하이며, 소득환산율이100% 적용되는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

로서만성희귀질환등으로6개월이상치료를요하는자가있는가구는특례의한

종류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에서 ㉮에 해당되는 지역이 대상이 된다. 만

성질환및 희귀질환등으로6개월이상치료를요하는개인에대하여만급여가제

공된다. 그 중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1종을 그 외 질환에 대해서는

2종 급여를제공하고있다.

■ 부양의무자기준관련의료급여특례

다음의 ① 및 ②의요건을 모두충족하는개별가구원중에서 ③의요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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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및 의료급여자격관련현황및 문제점

우리나라 현행 의료시스템은 모든 국민이 의료안전망에 포함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소득이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계층은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5)을 충족하

는 한 의료급여수급자가되고그 외 모든국민은건강보험가입자가된다. 즉,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자동적으로 의료급여수급자가된다. 예외적으로 최저생

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나 의료욕구(만성질환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가 긴요한

계층은 빈곤예방차원에서의료급여특례제도를 운영중에있다. 아래에서는소득

및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 그리고 의료급여특례 수급 기준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후 문제점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1) 의료급여 수급기준

(1) 소득및 재산기준(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가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 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의수급자가된

다. 소득인정액은소득평가액과재산의 소득환산액의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

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별 특성비용과 근로소득을 공제한 것이고, 재산의 소

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초공제와 부채를 제외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면 구해진

다. 재산의 기초공제는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

안하되, 가구규모와관계없이 대도시는 3800만원, 중소도시는31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이 적용된다. 재산의종류별 소득환산율은일반재산의 경우 4.17%, 금융

재산은6.26%, 승용차는월 100%가적용된다.

(2)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범위 이내의 자가

있는지 여부, 있을 경우 부양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부양능력을지니고 있다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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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참조.

표 9. 2 0 0 4년 최저생계비(중소도시기준) 기준

(단위: 원, 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주주: 7인 이상 가구: 1인증가시 마다 154,043원씩 증가
자료: 보건복지부(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68,226 609,842 838,796 1,055,090 1,199,637 1,353,680



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상 및 150%

미만에 해당하고, 부양의무자의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

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그림 2의 ㉯

참조), ③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고 시장·군수·구청

장이 인정하는 자, 만성·희귀질환자 개인에 대해서만 2종 의료급여를 제공하되

‘부양의무자재산기준의특례’에 의한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1종

으로계속보호하고, 생계·주거급여등 타급여를지급받고있을시에는 타급여도

계속지급(그림2의 ㉮-3 참조)하도록하고있다.

■ 자활급여특례자의료급여특례

수급자가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등 자활사업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

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도 의료급여 특례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에 대하여는 1종을 급여하되, 다른가구원

은 급여하지않고, 희귀난치성질환환자가 없는가구의 경우모든가구원에대하

여 2종 급여를제공한다.

■ 의료급여법에의한차상위의료급여특례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 2 0% 이하인 가구

중에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1 0 0% 초과 1 2 0% 이하이고희귀난치성 질환

또는만성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치료를 받고있거나 6개월이상치료를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를 의료급여 특례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개

인에 대하여 1종 급여를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질환자 개인에 대하여는

2종 급여를실시하고있다.

2)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관련 문제점

(1) 의료급여제도의수급자격기준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의수급자가그대로의료급여수급자가되기때문에

현행의료급여수급자격은의료욕구가전혀반영되지못하고 있다. 최저생계비이

하의 가구에 대해서 근로능력이있으면 2종을, 없으면 1종을 급여하는 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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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구원에대해서의료급여의또 다른특례로급여를제공하고있다.

① 개별가구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가구

②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이다음의하나에해당하는가구(그림2 참조)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금액의 120% 미만에해당하고,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42%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는경우(그림2의 ㉮-1, 2, 3 참조) 그리고부양의무자의실제소득이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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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액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재산가액
7천만원기초공제액

A

㉮

그림1. 의료급여특례2 영역

그림2. 의료급여특례관련부양의무자기준특례도해

※ A: 수급권자가구의최저생계비, B: 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미약㉯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있음실제소득

( A + B )×150%

( A + B )×120%

B의120%

B의50%

0

부양능력미약
㉯

부양능력미약
㉮-1

부양능력없음
㉮-2

부양능력없음
㉮-3

(부양의무자재산특례)

부양능력 있음

( A + B )×42%      (A+B)×100%         재산의소득환산액



는 경우도 있고 급여의 방식도 일관성이결여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된 특례 1과

특례 2는 수급자격에있어중복되고있다. 예를들어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

는 초과하지만소득평가액 기준으로는최저생계비기준을 밑돌면서만성또는 희

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비를 공제하면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

로 떨어지는 계층은 두 가지 특례에 모두 해당된다. 또한, 특례 1과 차상위 대상

의료급여특례도 서로간 중복의 가능성이있다. 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이상

의 계층중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의료비가지출되어이를공제하면수급요건에

해당되는경우와소득평가액이최저생계비의100% 초과 120% 이하이면서6개월

이상의 만성질환 혹은 희귀난치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은 중복될 수 있다.

즉 두 특례간수급자격의중복가능성이있다.

특례 제도간 급여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부족하다. 만성과희귀질환자의경

우 부양의무자특례에서는동일하게 2종 급여를 받고있으나 다른 특례에서는희

귀질환자의 경우 1종, 만성질환자의 경우 2종 급여를 제공 받고 있다. 또 특례 1

수급자의 경우 가구원 전체가 1종 또는 2종 급여를 받고 있으나, 타 특례는 개인

단위의 급여를제공하고있다. 또한, 앞에서나열한 5가지의료급여특례중의료급

여법에 의한차상위 의료급여특례를 제외한 4가지특례는 장제비를 지원하고있

으나차상위 의료급여특례는 장제비를지원하지않고있다. 각특례간 급여의차

이가 있어야 될 만큼수급자격기준에 현저한 차별성이 있지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검토가필요하다. 즉, 이처럼특례제도내에서서로간 중복또는급여의 일관

성 결여문제는제도전반의방향성관련전면적재검토가필요하다하겠다.

4. 빈곤층의료보장을위한제도개선방안

1) 수급권자 확대

첫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의료사각지대라는 것은 질환이 발생하여

진료를 받아야함에도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보험료 체불

등에의해진료권이제한되어있는계층등 의료제도권으로부터소외되어있는계

층을통칭한다. 현행제도는 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이하의 계층을 수급자로

선정하는 데 소득인정액은소득평가액에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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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급여의 범위에 차등을 두고있지만 의료욕구는전혀반

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6) 현행 소득평가액 산정시 특성별 지출을 공제하도

록 되어 있으나 의료비의 경우 6개월 이상 진료 실적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현실적으로여기에서소외되는계층이많이존재하게된다. 둘째, 최저생계

비 산정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특성별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않다. 실태에서도분석되었듯이노인, 장애인, 아동등 취약계층은 특성에 따

라 추가지출이필요하다. 특히, 의료비의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인

정액산정시 기초공제를제외한 재산을 소득으로환산하도록 되어있어중장기적

으로빈곤으로부터탈출할 수 있는 여건을제공하기보다재산마저소진해야하는

상황이 된다. 특히과도한 본인부담체계의의료현실에서질환이 발생할 경우진료

수급의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 넷째, 엄격한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최저생

계비이하의 소득자이면서도수급대상에서제외될 수밖에 없는 현실또한문제이

다. 앞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95% 이상의 조사대상자가의료비를

본인이 직접부담하고있다. 최소한의료비 부분에서는부양의무자기준이과도하

게 엄격한것으로나타났다. 다섯째, 최저생계비산정시 4인 가구1달 의료비지출

항목으로약 4만 7천원(2002년 기준)이계상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약 45만 5

천원이지출되고있어한계계층에심각한소득역진현상이발생하고있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2대 원칙으로

건강위험으로부터최저생계 보호 그리고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형평성 유지가 적

용되었다. 그러나현행기준은두 가지원칙을모두위배하고있다. 첫째, 건강위험

때문에 최저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거나, 금전적인 문제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

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둘째, 수급자와비수급자간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

지 못하다. 위에서언급했듯이All or Nothing 급여방식때문에두 계층간심각

한 소득 역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 유지가 위협받고 있다. 즉 원래의 원

칙에충실할수 있도록수급자선정기준을보완또는개선해야할필요성이있다.

(2) 의료급여특례수급자격기준

현재적용되고있는5가지의 의료급여특례는서로간수급자격의중복을가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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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의 Medicaid에서도 소득, 자산기준 외에 우선적으로의료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의 제약을 느끼는 계층을 의료안전망에포함하여야한다. 건전한보험료 납부세대

의 도덕적해이를야기할방안이도출되어서는물론안 된다.

2) 기준완화

(1) 소득기준

현행법적인정의에의하면차상위계층은소득인정액기준120% 이하이다. 그

러나 의료욕구가긴요한 만성질환및 희귀난치성 질환보유자들은의료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므로소득기준을한정하지않고 3개월이상의료비를공제한 후 소득

이 최저생계비이하이면현재의소득수준에상관없이모두포괄해야한다.

노인, 장애인, 아동, 임산부등 취약계층에대해서는의료비 외에도 특성별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계층이므로 최저생계비 산정시 이들의 특성별 추가비용을 반영

하여빈곤선의소득수준을상향조정하여야한다.

(2) 재산기준

Stock인 재산을 Flow인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기준으로 수급자를 선

별하는데 기초공제액이너무낮아최저주거수준을유지하는데 어려움이가중되

고 있다. 특히 금융자산 적용률 6.26%에 비해 일반자산 적용률 4.17%는 너무 과

도하다. 금융자산과일반자산이최저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용률을 조

정할 필요가 있다. 4.17%는 자산을 2년 24개월에 소진한다는 가정 하에 얻어진

비율이므로 2년 이내에 빈곤으로부터탈출하지못하면 일반자산까지없어져 영원

히 빈곤으로부터벗어날 기회를 잃어버리게되는것이다. 따라서기초공제액을현

행기준에서(지역에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3,000만원) 1억원(도시가계조

사에서 재산 1억은 하위 27%에 해당함)으로높이고 환산율도현행대비 50% 이

하로인하할필요가있다.

(3) 부양의무자기준

1촌을 넘는 부양의무자에게의료비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

태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무상진료를 제외하

면 차상위 계층의 99% 이상이 1촌 이내의 혈족이 부담하고 있고 특히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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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소득평가액은경상소득에서 특성별 지출이나 공적이전 소득을 공제한 후의

소득이다. 즉, 의료비지출을 공제한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의료급여 수

급권자가 될 수 있다. 단, 이 조건에서 의료비 지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기록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의료욕구를 가진 저소득층이

6개월 이상 치료조건에 부합하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에남게 된다. 따라서의료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치료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만성병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잠재기가 길며, 일단발생하면 3개월 이상 오랜 기간 경과를

취하는 것으로되어있고,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3개월이상경과된 질병을만

성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 N a t i o n a l H e a l t h I n t e r v i e w S u r v e y에서도

Chronic을 정의하기 위해 90일 이상의 이환상태를 이용하였다. 현행 6개월 이상

치료조건을 3개월 이상으로완화하여현재이환상태에있는의료욕구대상자들에

대한실질적인의료보장제도가되어야하겠다.

둘째, 최저생계비계측시 노인, 아동, 장애인등 취약계층에대한고려가 전혀되

어 있지 않음이 지적되었다. 이들 취약계층은 일반인에 비해 평상시 의료욕구가

월등한계층이다. 1년평균진료비규모도타집단에비해높고, 일상생활을영위하

는 데 추가적인 의료욕구가 발생하게 된다. 이들 집단 중 만성질환이나희귀난치

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는 앞에서 제시된 방법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그렇지못한대상자에대해서는다른각도에서국가의책임이필요한부분

이다. 앞장에서 분석되었듯이 이들의 의료비가 다른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일상생활에서의료욕구 또한크다는 사실을 감안하여이들 또한의료급여안전망

에 포함시켜야한다.

셋째, 3개월이상보험료를체납하여의료이용이제한되어있는계층에대한해

결책마련이다. 2004년 6월 기준 지역가입자중 3개월 이상건강보험료를체납하

고 있는 세대가 165만 5천세대로 지역가입 총세대의 20.3%에 해당하며 전년 동

기 152만세대 보다 13만 5천세대가 증가하였다. 건강보험공단의 분석에 의하면

저소득 및 경기 침체, 보험료부과시점의 문제, 질병위험을심각하게 느끼지 못하

는 젊은 단독세대 등이 체납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중 보험료 부

담능력이취약한 한계계층을기초보장대상자의선정기준, 각종복지서비스의대상

자 선정기준, 만성·희귀난치성질환가구의 선정기준 등과 연계하여 현행 국가제

도에편입을시키거나보험료납부능력부족에의한결손처분을통하여의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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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락할 수 있는 계층도 의료급여 특례 대상자로 수급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6개월 이상진료실적이 있어야 특례대상이될 수 있고 기존의 수급자

선정기준도소득외에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기준을만족해야하는등 다소엄

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제도 하에서는 의료사각지대가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의료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이지만

크게두 가지측면에서실질적인의료보장을하지못하고 있는실정이다. 첫째, 수

급권자이지만 실질적인 급여범위가 건강보험과 거의 유사하여 고액이 소요되는

중질환에 걸리게 될 경우 과도한 본인부담 때문에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된

다. 실태조사에서도경제적인이유때문에 치료를 포기한저소득층이많이발견되

고 있다. 둘째, 수급권자가되지 못해의료사각지대에놓여있는 경우이다. 최저생

계비 이하이지만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수급권자가되지못하고 특히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계층은 가장 열악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또한 최저

생계비이상이지만생계수준이거의빈곤계층(최저생계비이하계층)과유사한집

단은 수급권자가 되지 못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특히 건강보험료

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원천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사각지대에 있게

된다. 노인, 장애인, 아동, 임산부등 취약계층 또한 일반인들에 비해 특성별로 고

액의 의료비가추가로 필요하지만최저생계비측정 기준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

지 못하고있기때문에이들에대한지원이절실한실정이다.

건강보험, 의료급여로짜여져 있는 현행 의료안전망을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의료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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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95%에이르고 있다. 이러한현실을반영하면부양의무자기준이원천적으로제

거되어야하나, 기준자체가없게되면도덕적해이가능성이있으므로1촌 이내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다.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현행 판정기준은 첫째, 부양의무자

에게도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생활 유지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급자에

게는최저생계비개념을 적용할수 있으나, 부양의무자에게최저생계비개념을적

용하는 것은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 둘째, 부양의무자라도촌수에 따라 혈연관계

여부에 따라 부양의무감정도가 다르나 동일한 부양능력 판정기준을적용하고있

다는점이다.

이러한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먼저부양의무자의경우중위생활또는평균

생활수준을향유한다는전제를바탕으로제고가설계되어야한다. 예를들어, 부양

의무자의소득이 수급권자최저생계비와부양의무자가구규모의중위소득이나평

균소득의 합계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이는

현행 기준(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 합의 120% )보다는 높은 수준이

된다. 만약 부양의무자에게 중위소득을 적용할 경우는 현행 최저생계비가 중위소

득의약 40%이므로 새로운 기준은 최저생계비의약 3.5( =1+2.5)배가 된다. 이와

같이될 때 실제적인부양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4) 의료급여특례

현재 운영중인 5가지 종류의 의료급여 특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특례에

따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일관성 있게 재정비해야 한다. 자활급여특례자의

료급여 특례적용은 현행처럼 유지하되, 다른 4종류의 특례는 앞에서 제시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기준을 토대로 대상자를선정하게 되면 모두 포함하게 된다. 따

라서 위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완화하여 자활급여특례자 의료급여 특례적용을 제

외하고모두폐지하는것이맞을것이다.

5. 결 론

최저생계비이하의 빈곤층은의료급여제도를통하여 기본적인의료서비스를받

아 오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상이라할지라도 의료비 지출 때문에 빈곤선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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